
「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09.01.14일 유인환 의원외 2인이 발의하여 2009.01.19일

제158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임.

1.제 안 이 유

가.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,제34조에 의거 평창

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 의원에게

지급하는 월정수당을 평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통보된

지급기준이내에서 조정하고자 함.

2.주 요 골 자

가.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조례에

반영(안 제2조제1항1호)

3.검 토 결 과

가.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

내지 제34조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·통보된 사항에

대하여 「평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1항

제1호의 월정수당(월액)을 당초 23,400천원에서 18,492천원으로

변경하려는 사항으로,

나.기타 조문구성이나 내용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
